
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행복한 우리집“ ”

(무)프로미라이프

화재저축보험1701

동 상품은 KEB 하나은행이 판매하는 동부화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화재저축보험”입니다.

보험사 판매사

판매사 보험사

저축
기능

화재
보장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	비과세	해당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

•유연한 자금 활용 중도인출 기능!
	 -	가입	6개월	후부터,	연12회,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90%이내

유의사항   추가적립보험료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업비가 공제

•추가적립으로 복리효과 증대
	 -		가입	6개월	후부터,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적립보험료의	합계액	+	중도인출	금액

가능시점
보험계약일로

부터

5년납 7년납 10년납

3년경과시 4년경과시 5년경과시

•보험료납입유예제도를 통한 고객편의 제공
	 -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금리하락시에도 최저보증이율로 안정

보증기간 5년이하 5년~10년 10년초과

최저보증이율 1.25% 1.0% 0.5%

유의사항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각 중도인출금의 총 합계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시점의 적립금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므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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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사고에	의한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100%(단,	비례보상	담보의	경우는	
80%이상)	및	피보험자	사망시	이	계약은	소멸되며,	회사는	그때까지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적립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화재손해(실손보상,	비례보상),	화재벌금(실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가족일상	
생활배상책임(주택내화재배상	제외)(실손),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실손),	주택건물	
(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담보는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담보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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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별 담보별 유의사항

재산피해액 사망 부상

433,165 253 1,837

•화재에 대한 위험과 법률적 책임을 동시에 보장 
	 -	주택플랜,	주택실속플랜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대물	10억	/	

																																																					대인	1억한도	보장

	 -	공장플랜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대물	3억	/	대인	1억한도	보장

	 -	화재벌금	: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주택실속플랜	제외)

•화재손해 실손 보상 
	 -	주택	및	사업장	화재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장	(공장물건	제외)

•주택화재임시거주비 실손보상 (주택플랜, 주택실손플랜만 보장) 

	 -	최대	870만원	보장	(3일초과	1일당	10만원	한도)	

	 -	화재,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보상

•주택건물복구비용 실손보장 (주택플랜만 보장) 

	 -	화재,	폭발·파열로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이발생시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	 	

예시
주택건물(화재)

복구비용지원(실손)
재조달가액

보험가액 (손해가 발생
한 때와 곳의 가액)

보상금액

금액

2천만원 1억	5천만원 1억원	 2천만원

1천만원 7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0원

※재조달가액 : 보험의 목적물을 동등한 것으로 취득 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비용

자료출처	:	국민안전처-화재통계

화재사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집 화재 대비는  
화재저축보험으로 
든든하게 지키세요!

(단위	:	백만/명,	2015년)

보 험 기 간  

납 입 기 간

납 입 주 기

적 용 이 율

가 입 연 령

6년, 7년, 10년, 12년, 15년만기

5년, 7년, 10년, 12년납, 일시납

(전 보험 기간 전기납 없음)

월납, 일시납

적립부분 저축성 공시이율1701 

보장부분 연복리 2.5%

피보험자기준 만 15세이상

(주택실속플랜 제외)

가입안내

44.4352015년	화재발생 건

4천억연간	재산피해 ↑

■청약시	주의사항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꼭	보관하십시오)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	청약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료	납입	방법
●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납입하시면	됩니다.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internet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저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에	
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		본사	연락처	-	상담전화	:	1688-01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internet	:	consumer.fss.or.kr
●		한국소비자원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	계약자는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Tel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

■적용이율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저축성공시이율1701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실내용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과	보장부분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적립부분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최저보증이율,	저축성공시이율1701(2.4%	적용예시),	평균공시이율(3.0%	적용예시)과	저축성공시이율1701(2.4%	적용예시)	중	적은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해지시에는	저축성공시이율1701를	적용하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이나	환급률은	향후	공시이율	변동,	계약내용	변경,	보험료납입유예,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세전기준으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	주택실속플랜,	아파트,	화재손해1,000만원,	화재배상	100㎡,	건물급수	1급,	월납10만원,	5년납	10년만기,	단위	:	원)

경과년수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Min(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200,000	 	1,099,820	 91.7% 	1,106,780	 92.2% 	1,106,780	 92.2%

3년 	3,600,000	 	3,409,140	 94.7% 	3,469,810	 96.4% 	3,469,810	 96.4%

5년 	6,000,000	 	5,776,320	 96.3% 	5,946,980	 99.1% 	5,946,980	 99.1%

7년 	6,000,000	 	5,888,550	 98.1% 	6,231,720	 103.9% 	6,231,720	 103.9%

10년 	6,000,000	 	6,060,920	 101.0% 	6,684,930	 111.4% 	6,684,930	 111.4%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16-971호(2016.12.27)

www.idongbu.com
상담	및	문의전화 고객상담센터		1688-0100(지역번호없이)

보상접수						1588-0100
(지역번호없이)

제작부서 : 방카지원파트 (2016.12) , 관리번호 : P-2167-1612-0027

판매개시일 2017.01.02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저축성공시이율1701(2.4% 적용예시)로 

부리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공시이율변동, 계약내용변경, 중도인출, 보험료납입유예,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5년납 7년납 10년납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6년만기 348 104.4% - - - -

7년만기 340 105.8% - - - -

10년만기 76 110.3% 307 109.0% - -

12년만기 52 114.6% 75 113.2% 362 111.6%

보험료 예시		 (기준	:	아파트,	화재손해	1,000만원,			주택건물(화재)복구비용지원(실손)	200만원,	건물급수	1급,	월납,	단위	:	천원	)

보장내용 주택실손 

화재손해(실손보상)

화재, 폭발·파열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손해 발생시 (건물, 가재도구) 가입금액	한도

화재, 폭발·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
비용 발생시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화재벌금(실손)

형법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 2,000만원	한도

형법170조(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 1,500만원	한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실손)
화재, 폭발·파열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자기부담금 없음)

대물	10억원	한도

대인	1억원	한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주택내화재배상 제외)(실손)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자기부담금 대물 20만원) 1억원	한도

화상진단비 상해 화상 진단시 (1사고당) 10만원

주택화재임시거주비
(4일이상)(실손)

화재,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을시 (발생일로부터 90일 한도)

10만원	한도

주택건물(화재)

복구비용지원(실손)

화재, 폭발·파열로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이발생시

건물가입금액의	

20%	한도

※ 화재손해(실손보상) 가입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조정가능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대물 10억원 한도, 대인은 사망 최고 1억원, 후유장해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한도임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우리집 안전과 목돈마련을 동시에!  주택 플랜

만15세
이상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저축성공시이율1701(2.4% 적용예시)로 

부리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공시이율변동, 계약내용변경, 중도인출, 보험료납입유예,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5년납 7년납 10년납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6년만기 623 104.4% - - - -

7년만기 567 105.8% - - - -

10년만기 360 110.3% 426 109.0% - -

12년만기 318 114.5% 350 113.2% 474 111.6%

보험료 예시  	 (기준	:	일반업무시설,	화재손해(실손보상)	1억원,	건물급수	1급,	월납,	단위	:	천원)

사업장 플랜

화재손해(실손보상)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손해 발생시 (건물, 집기, 시설, 기계, 동산) 가입금액	한도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 발생시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화재벌금(실손)

형법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 2,000만원	한도

형법170조(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 1,500만원	한도

화상진단비 상해 화상 진단시 (1사고당) 10만원	

※ 화재손해(실손보상) 가입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조정가능하며, 최대 가입금액은 동산 2억원 한도, 동산제외 10억원 한도임

보장내용 일반비례

화재손해(비례보상)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손해 발생시 (건물, 집기, 시설, 기계, 동산) 가입금액	한도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 발생시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화재벌금(실손)

형법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 2,000만원	한도

형법170조(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 1,500만원	한도

화상진단비 상해 화상 진단시 (1사고당) 10만원	

※ 화재손해(비례보상) 가입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조정가능

보장내용 일반실손

만15세
이상

사업장의 위험과 사업자금을 동시에!

화재손해(비례보상)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손해 발생시 (건물, 집기, 시설, 기계, 동산) 가입금액	한도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 발생시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화재벌금(실손)

형법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 2,000만원	한도

형법170조(실화)에 의한 벌금 판결시 1,500만원	한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실손)
화재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자기부담금 없음)

대물	3억원	한도

대인	1억원	한도

보장내용 공장비례

※ 화재손해(비례보상) 가입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조정가능

※ 화재배상책임(실손) : 대물 3억원 한도, 대인은 사망 최고 1억원, 후유장해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한도임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공장 플랜

만15세
이상

사업장의 위험과 사업자금을 동시에!

보험료 예시	 (기준	:	금속가공,		화재배상	100㎡,	화재손해	(건물/동산)	각	1억원,	건물급수	1급,	월납,	단위	:	천원)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저축성공시이율1701(2.4% 적용예시)로 

부리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공시이율변동, 계약내용변경, 중도인출, 보험료납입유예,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5년납 7년납 10년납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6년만기 2,458 104.4% - - - -

7년만기 2,051 105.8% - - - -

10년만기 1,180 110.3% 1,233 109.0% - -

12년만기 1,075 114.5% 1,037 113.2% 1,234	 111.6%

※ 화재손해(실손보상) 가입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조정가능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실손) : 대물 10억원 한도, 대인은 사망 최고 1억원, 후유장해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한도임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화재손해
(실손보상)

화재, 폭발·파열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손해 발생시 (건물, 가재도구) 가입금액	한도

화재, 폭발·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 
발생시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실손)
화재, 폭발·파열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자기부담금 없음) 

대물	10억원	한도

대인	1억원	한도

화상진단비 상해 화상 진단시 (1사고당) 10만원

주택화재임시거주비
(4일이상)(실손)

화재,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
할 수 없을시 (발생일로부터 90일 한도)

10만원	한도

보장내용 주택실손

구분
5년납 7년납 10년납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납입보험료 만기환급률

6년만기 	315	 104.4% 	-	 - 	-	 -

7년만기 	313	 105.8% 	-	 - 	-	 -

10년만기 	30	 110.5% 	139	 109.0% 	-	 -

12년만기 	30	 115.7% 	30	 113.4% 	348	 111.6%

보험료 예시	 (기준	:	아파트,	화재손해	1,000만원,	화재배상	100㎡,	건물급수	1급,	월납,	단위	:	천원)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저축성공시이율1701(2.4% 적용예시)로 

부리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공시이율변동, 계약내용변경, 중도인출, 보험료납입유예,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실속 플랜 우리집 안전과 목돈마련을 동시에! 

		내화구조
불에 강하고 불이 붙어도 모양의 변형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구조.
인접화재로 연소 우려가 적고 화재 시 내부가 탄 후에도 내력상 지장 없이 간단한 
수리로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 (콘크리트, 벽돌, 석조 등) 

		불연재료
불에 타지는 않으나 일정온도 도달 시 모양 변형/붕괴되는 구조.
(철강, 알루미늄, 유리, 모르타르 등)

구조
급별 지붕(틀) 기둥 외벽

1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내화구조

2급 불연재료 내화구조 내화구조

3급 불연재료 불연재료 불연재료

4급 상기	이외의	것

건물 구조급별 
정리

• 화재벌금 실손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	보상
▶	형법	제170조(실화)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 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실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	실손손해	예시		※	화재손해(비례보상)지급보험금	산정은	실제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적용

구			분 보험가액 보험가입금액 실제손해액 지급보험금

화재손해(실손보상) 1억	2,5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화재손해(비례보상) 1억	2,5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2,500만원

• 화재손해	실손보상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	발생한	경우	보상
(전용주택	및	전용주택내	수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FAQ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것으로	

주거,	작업,	집회,	오락,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축조된	

건축물

-	부		속		물	:	칸막이,	대문,	담	등	

-	부		착		물	: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등

-	부속설비	:	전기,	통신,	가스,	냉·난방	등

작업상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것	등

건물의	골격,	벽,	바닥	등에	치장,	내·외부	마감재료등	건물의	구조에	

영항없이	재설치가	가능한	것들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장치(연소장치,	냉방장치)

상품,	전시품,	반자재,	완재품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가전	및	가구	등

담보이해

집기비품 

시      설 

기      계

동      산

가재도구

건      물 


